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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의 비정규고용에 한 이슈는 장마전의 여름날처럼 후텁지근하다. 이는 IMF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비정규고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열악한 임금∙고용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비정규보호법 제정에 해 노동계, 정부, 사용자단체가‘비정규직 철폐’,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사용에 한 규제반 ’라는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를하고있는탓이다. 한편미국노동통계국(Bureau Labor Statistics: BLS)의연구에따르면, 미국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1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되고있다.1) 하지만전통적인고용형태인풀타임(full-time) 혹은항구적(permanent) 고용

1) 이러한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추정규모에 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노동

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기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 worker)를 정의한 후 이

들을 사회가 고려해야 하는 비정규노동자(non-standard worker, or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로 간주

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실제적으로 한시적 노동을 수행하는 직접고용임시직(direct-

hire temporaries), 파트타임(part-time)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배제되어 한시적 노동자의 규모가 과

소 추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예산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미

국 노동통계국의 1995년, 1997년, 1999년 CPS 부가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Supplement)를 이용

해서 자체 추정한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비정규노동

에 한 다양한 정의 및 규모에 한 논쟁에 해서는 정건화(2003), 정이환(2003), 그리고 이하의

GAO(2000) 와Housman의여러연구를포함한이하의참고문헌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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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지 않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그간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많은 이슈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 고용형태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현행노동관계법과제도에 해비정규노동자는물론사용자까지개선을촉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사용자가 상 적으로 자유롭게 비정규노동자를 사용하고 비정

규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및 노동조건 역시 나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미국에,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시

정메커니즘이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 단히흥미로운일이아닐수없다. 

비정규노동자에 한 차별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이나 사회적 보호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는 기존의 노동법체계에 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설사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이나 근

로시간과 같은 여러 경제적인 조건이 정규직 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수치적으로 두드러지게 낮다고

하여도, 비정규직과관련된법률혹은제도의메커니즘에 한고찰없이그러한단순통계만을근거

로‘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은“미국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는 메커니즘이 미국 비정규노동자의 법적,

경제적 지위 개선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큰 틀의 문제제기 속에서, ‘비정규직과 관

련된연방정부차원의법률및제도’를중심으로미국의비정규직차별시정메커니즘을소개한다. 

■형식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 연방정부의 법률과 제도

크게 고용법(employment law)과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두 축으로

이루어진 미국 노동관계법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

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법조계는 노동자(worker)를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오로지 종업원에게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고 있는데,2) 그 결

2) 본 에서 노동자(worker)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 모두를 일컫는다. 반

면, 종업원은미국법에서독립계약자로분류되지않은모든노동자를지칭한다.



과비정규노동자들도종업원으로만인정되면정규직과동일하게미국노동관계법을적용받게된다.

예를들어, 종업원으로인정된비정규노동자들은정규직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 고용법의하위범

주인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준하여최저임금과초과근로시50%의가산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의거

하여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12주 무급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에 의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상해시 수당

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한 근로감독 소홀 및 비준수에 해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기준들을 강제할 수 있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종업원의 연금과 복지제

도에 해 통일적 규준을 제시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도, 모든 종업원에게 이 법령을 적용하는 사용자에게 세금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복지혜택(benefit)’

을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고용법

(employment law)의 주요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전국노사관계법(NLRA)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정규

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노동

자들 중에서도 종업원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단체교섭에 관한

각종권리를보장받게된다.

특히 고용법의 핵심을 이루는 시민권법 제7조(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CRA)와 동일임금법

(Equal Pay Act: EPA),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과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종업원에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로서 임금∙고용∙승진 등 여러 근로조건 면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차별받지 않

을수있는틀을제공하고있다. 이들법률은어떤사용자라도‘성, 인종, 피부색, 연령, 종교, 장애또는

국적때문에, 이종업원의채용을거절또는해고하거나보수, 고용기간, 근로조건등과관련하여이종

업원을차별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만약사용자들이이법을위반하게되면, 이들법률에

준하여 종업원은 불만을 중재(mediate)하고 그들 자신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원은 미국 법무장관이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로

In Dep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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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개별고소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문제제기와 차별 증거들에 의거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허용하고있다. 개별소송을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확 할수있게한법원의이러한조치는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소송비용과 상 적으로 승소하기 힘든 개별소송의 단점으로부터

노동자들을자유롭게하고, 차별하고있는사업자에 한개인의문제제기를노동자그룹전체에적용

하게함으로써차별금지법의 향력을진일보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Ehrenberg and Smith, 2002).  

이상의 차별금지법들과 더불어, 어느 규모 이상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종업원 가운데 차별받을 가

능성이 있는 노동자그룹(예를 들어 여성, 흑인, 이민자, 고령노동자 혹은 장애인)의 고용 및 승진상황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과소고용(under-utilization)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하도록

하고있는연방정부의차별시정조치계획(affirmative action plan) 역시비정규직을포함한종업원간의

차별을완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비록 이들 법률과 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 간의 차별금지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여성, 유색인종, 고령노동자,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3) 이러한 차별금지법들과 차별시정조치계획 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사이의차별을일정정도해소하고있을것이라고짐작할수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연방정부의 법률과 제도들

하지만 미국의 노동관계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실의 법적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작업장 내에서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확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 노동관계법의‘형

3) 미국 의회예산청(GAO)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풀타임 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3.9%인

데 반해 임시직에서는 52.2%, 파견직에서는 57.8%에 이르고 있다. 한편 풀타임 정규직에서의 유색인종

의 비율은 27.1%이지만 임시직에서는 31.4%, 파견직에서는 39.0%이다. 또한 풀타임 정규직에서 55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5%인데 반면 파트타임직에서는 14.8%, 호출 혹은 일용노

동직에서는18.0%를기록하고있다(GAO, 2000).  



식적 평등주의’가 전통적 고용관계에 있는 정규직을 주로 고려하고 있는 탓에 비정규노동자를 특별

히 염두에 둔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노동관계법은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종업

원으로 인정만 되면 비정규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 업무

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도 없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되지 않는 법 적용 속에서, 적지

않은 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이들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되는

아이러니가발생하고있다.

먼저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못한 상당수의 비정규노동자, 즉 독립계약자가 원천적으로 법 적용의

상에서제외되고 있다. 종업원과구별되는 독립계약자는전국노사관계법(NLRA)의 적용 상이아

니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고용주를 상으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없고,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적용 상도 아니다. 또한 시민권법 제7조

(CRA)를 포함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적용받을 수없다. 더욱이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

해 독립계약자는 복지, 건강보험 및 연금 등의‘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사

회보장비 지급혜택이나 실업보상 그리고 근로자재해보상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999년의 CPS

부가조사는 이상의 주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계약자의 규모를 820만 명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미국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4) 독

립계약자의 법적인 배제가 비정규노동자 차별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노동

계약의 현실이 법이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는“본질적 독립계약자”의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

른다. 하지만 그들이 작업장에서 행하는 노동의 방식이 법이 인식하는 그것과 다르고,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고 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위장시켜 활용한다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실제로 1980년

말이후비정규직관련소송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 복지혜택의적용범위및수혜자격을사용자

In Depth Analysis

44_ << 

4) 미국노동통계국(BLS)의추정에따르면, 전체한시노동자(contingent worker)에서독립계약자가차지하는

비율은2/3에이른다(Cohany, Hipple, Nardone, Stewart and Stewar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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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수준까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사용자가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

류했는가의 문제가 소송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비정규노동자가 경제적 혹은 근로

조건의 차별에서 벗어나거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

업원이라는점을법원에서밝혀야하는실정이다(Bernt, 2000 ; McMillan, 2000).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모든 노동관계법적인 측면에서 그

들이 과연 종업원인지를 법원에서조차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당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를 결정하는 법원의 테스트가 복잡하고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관계법마다 사용하는 테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와 종

업원으로 구별하기 위해 크게 관습법 테스트(Common Law Test), 경제적 실체 테스트(Economic

Realities Test), 혼합 테스트(Hybrid test)로 분류되는 세 가지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업

원을 가장 엄격하게 정의하고, 전국노사관계법(NLRA)을 위시하여 많은 개별 법률 및 실무업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관습법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주로‘사용자의 지휘감독권(employer’s right to

control)’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지휘감독권이란‘노동에 의한 결과(result accomplished by

the work)’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details and means by which that

result is accomplished)’에 한 지휘감독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이러한 지

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한편 경제적 실체 테스트는 가장 넓

게 종업원을 정의하는 테스트로 알려져 있다. 이 테스트에서도 해당 노동자의 작업방식에 한 사용

자의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경제적 실체 테스트를 통해 해당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

로 종속되어 있다면 그는 종업원으로 분류된다. 이 테스트는 종래에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비롯

하여 전국노사관계법(NLRA)이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과 같은 차별금지 법률에서 종종 사

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로지 공정노동기준법(FLSA)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관습법 테스트의 요소들

과 경제적 실체 테스트의 그것들을 결합한 혼합 테스트는 현재 차별금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민

권법 제7조(CRA)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개별 노동관계법마다 종업원에 한 서로 다른 정

의들과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는 탓에, 동일한 비정규노동자라도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의해서는



종업원으로 인정되지만 차별금지법(CRA, ADA)에 의해서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각종 차별문제

에 해서전혀보호를받을수없는등의상황이속출하고있다.

이상과같이모든노동법과실무를관통하는종업원의정의를명확히확립하고있지못한미국의상

황은, 많은비정규노동자가실업보험의수혜에서제외되게하는문제또한야기하고있다. 미국에서실

업보험제도는 연방정부의 역이 아니라 주정부(state government)의 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결정

은주(state) 차원에서결정되고있다. 하지만모든주에서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종업원에 한정

의가 존재하지 않고 산업별로도 종업원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담당 부처나 행정법담당

판사, 주법원등이분쟁에휩싸이는경우가적지않다. 그결과노동자가운데실업보험의 상이되는

고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미국 내 1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관습법 테스트를, 22개 주는 혼합 테

스트를, 4개주는국세청20문항테스트(IRS 20-point test)5)를, 나머지10개주는독자적인방법을사용

하고있다(Polimatic Inc, 2000). 이과정에서, 정규직노동자보다상 적으로크게실업가능성에노출되

어있는비정규노동자의적지않은수가실업보험의혜택에서원칙적으로누락되고있음은물론이다. 

종업원이 확실한 경우에도 개별 노동관계법들이 각각 특별한 단서조항들을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

로 비정규노동자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먼저, 미국의

노동관계법 중에는 법 적용 면에서 해당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수의 최저한도를 설정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법 제7조(CRA)는 15명,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ADEA)은 20명, 기족 및 의료휴가법(FMLA)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적

용된다. 즉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규노동자는 물론이고 정규 근로자도 이들 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규직 업무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인원의 고용으로 기업을 운 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최저 근로자수’요건

이 미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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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관습법 테스트에 속한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국세청이 연방고용세금(federal

employment tax)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 테스트의 문항들을 20

개로압축하여규정함으로써보다세 한종업원의정의를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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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자격에 특별한 조건을 두는 개별 법률의 예외조항 역시 문제

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미성년노동 등에 한 규정을 모든 종업원에 해

적용하고 있는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초과근로규정이나 최저임금 적용 면에서 농업부문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상 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 직접고용임시직(direct-hire

temporary workers)이나 호출노동자(on-call worker) 및 일용직 노동자(daily worker)는 이러한 예외조

항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은‘동일 사용자에 의해 12개월 이상 고용

되었을 것’과‘이전 12개월 동안 그 사용자를 위해 1,250시간 이상 노동했을 것’이라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당 총 노동시간이 짧은 일부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호출노동자 등은 이 법

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과 전국노사관계법(NLRA) 등

많은 개별 노동관계법들이 법 적용 면에서 적지 않은 비정규노동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조

항을두고있어, 정규직과실질적인차별을두고있는셈이다. 

설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의 법률 모두를 적용받는 비정규노동자라고 해도, 파견노동자

(agency temporaries)나 용역노동자(contract company worker)6)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연관되는 비

정규고용형태에서는 누가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용자인가를 가리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 상식적

으로 ① 인력파견회사(temporary employment agency)나 용역업체(contract company) 혹은 노동자임

업체(leasing company) 등의 중개업체의 사용자, ② 이들로부터 노동자를 제공받는 회사(client

company)의 사용자, ③ 두 회사의 사용자 전부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노동자와는달리비정규직노동자가법의보호를받는데많은한계와제약이따르고

있다. 표적인 사례로 파견 및 용역노동자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수혜문제를 들 수 있는데, 실

6) 용역노동자(contract company worker)란 제3의 에이전시에 의해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업무

나프로젝트를위해유기한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를말한다. 우리의기준에의하면파견노동자(agency

temporaries)와 구별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여 부르는 경우

가종종있다.



제로 주정부들은 복수의 사용자가 얽혀 있는 이들 비정규노동자의 실업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수혜문

제가 두될때, 이들보험의지급을책임져야하는사용자가과연누구인지를판별하는데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미국 노동부는 임 노동자의 실업보험에 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누구인

지를 각 주의 실업보험 담당자들에게 물었는데, 27개 주가 노동력 임 기업(leasing company)이 사용

자라고 응답했고, 9개 주는 노동자를 제공받는 회사(client company)라고 응답했으며, 14개 주는 그

결정을위해다양한테스트를시행했다고응답했다(GAO, 2000).

법적 강제력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만 의존하는‘복지혜택’의 적용상황 역시 상 적으로 비정규노

동자의경제적여건을악화시키고있다. 미국에서는전통적으로종업원의생활에중요한 향을미치

는 건강보험 혜택, 휴가, 연금계획, 질병시 상병수당 등의‘복지혜택(benefit)’을 사용자가 지급해 왔는

데, 이들 복지혜택의 규모 역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해 왔다. 물론 그것을 규율하는 법으로 종업

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존재한다. 하지만이법은사용자가복지혜택을임의적으로설정할수있

다는 것을 전제로 단지 기금의 관리 등에 해서만 규율을 할 뿐, 법령에 준하는 모든 종업원이 이들

복지혜택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강성태, 2003). 그 결과

많은사용자들이의료비상승등에의한복지비용의증가를상쇄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 이러한복

지혜택을주로정규직에게만부여하고비정규직에는되도록적용하지않는양상이발생하고있다. 실

제로 2000년의 미국 의회예산청(GAO)의 조사(GAO, 2000)에 따르면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연금에가입된비정규노동자의비율이풀타임정규직의1/3 수준에도못미치고있다.

■맺음말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 한 차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들

형식적으로 미국의 노동관계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법이

실질적인 독립계약자,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현실의 고용관계를 구분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독립계약자와 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고용관계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주요 노동관계법에는 비정규직 업무의 특성을 특별히 염두

에 둔 법령이나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민권법 제7조(CRA)를 위시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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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법률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에 한 언급은 없다. 단지 독립계약자와 구별

되는종업원만이각종차별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을뿐이다. 오히려적지않은수의비정규노동자

들이 이들 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단서조항들만이 잔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률의

적용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법적∙경제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

게 볼 때, 적어도 연방정부의 법률 및 제도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메커니

즘은존재하지않고있다고보아도무방할듯싶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타의 제도들

은미국에는없는것일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옴부즈맨(ombudsman)과 같은 분쟁해결

제도(conflict resolution)를통해차별시정을요구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분쟁해결제도는합의된사

안에 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atz and Kochan, 2000). 더욱이 노조에 가입되

어 있지 않은 노동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임의고용원칙(employment at will

doctrine)이 적용되고 있는 탓에(Berger, 1997), 비정규노동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차별문제를 토

로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 

이러한 비조직 부문의 분쟁해결제도의 비현실성을 들어, 많은 학자들은 비정규노동자에 한 차별

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방안으로 비정규노동자의 노조조직화를 통한 단체교섭과 중재

(arbitration) 그리고 고충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를 지적한다. 비정규노동자는 조직화를 통해 임

의고용원칙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사용자가‘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제시한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고, 단체교섭과정을통해고용조건에 한집단적인목소리를낼수있다. 또한고용보장과관련된

규준(job security standard)이나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사안들을 상 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중재방식이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의 일시적 성격과 노동이 일정

장소에서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난점들은 공동교섭단위의 창출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파견노동이나 용역노동과 같이 복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외부 비정규노동자가 사용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교섭단위 내에 포함되려

면 관련 사용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종전의 원칙을 철회하고‘이들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이익공동성(Sufficient community of interest)이 존재하는 한 사용사업주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한’2000년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Board)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조직화에

심혈을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 아직까지미국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현실적으로보호하는법

률이나제도, 그리고정규직과비정규노동자사이의차별을시정하는실질적인메커니즘이존재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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